
Ⅱ

서
비
스
 
제
공
기
관

PART 2. 주간 그룹 지원 서비스1: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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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」

기준 노유자 시설 에 ( ) 따라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의 소방시설과 비상구 , , 

등을 갖추어야 함

<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」 >
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호가목 의 소화기를 갖출 ( 1 1 1)」

것 이 경우 .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 면적 합계가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300

구획된 실마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( 1 」

제 호가목 의 소화기를 갖춰야 함1 1)

-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600

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호라목 에 따른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( 1 1 1) , 」

제곱미터 이상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목 번에 따른 300 600 2)

간이스프링쿨러설비 캐비닛형 간이스프링 쿨러설비를 포함한다 를 설치해야 함( )

-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의 바닥면적 합계가 이상인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400㎡ 

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고1 2 , 」 

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또는 나목에 따른 400㎡ 

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해야 함

- 가스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」 

제 호차목에 따른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함2

-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 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 및 1 3」 

다목에 따른 유도등을 갖추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」 

제 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를 갖추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3

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 표 에 따른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(NFTC 301) 2.1.1「 」 

기준에 따라 갖춰야 함

- 주간 그룹형 제공기관 내부의 천장 및 벽체의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 

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은 , 31」 

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해야 함




